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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
선금지급 결정안내(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

립용역)

          1. ㈜피엠에이엔지니어링 선금요청(2015.09.03.) 관련입니다.

            2.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및 행자부예규 제20호(2015.04.10.)에 의거 지급결정 사항을 통

보하오니 계약상대자는 사용제한 사항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관리부서에서는 업무처리에 착오 없으

시기 바랍니다.

              가. 용 역 명 : 석관동 한천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

             나. 계약상대자(공동이행)

                 -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 대표: 유형식

                 -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작소 반 대표: 김미정

             다. 계 약 금 액 : 금205,000,000원(금이억오백만원)

                 -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 : 금143,500,000원(금일억사천삼백오십만원) 

                 -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작소 반 : 금61,500,000원(금육천일백오십만원) 

             라. 신청금액 : 금88,081,180원(금팔천팔백팔만일천일백팔십원)

                - 주식회사 피엠에이엔지니어링 : 금61,656,830원(금육천일백육십오만육천팔백삼십원)

                - 건축사사무소 건축공작소 반 : 금26,424,350원(금이천육백사십이만사천삼백오십원)

               마. 선금의 사용제한

                 - 수령한 선급을 당해용역계약의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등 당해계약 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  

                  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

                 -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업체에 선금 수령사실을 5일이내에 서면통지 하여야 함

                 - 선금전액을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

                   (단, 보증기관 수락등 절차에 의한 양도시는 가능)

                 - 선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함.  

                   다만,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 이자    

                    상당액(일반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)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   

                 - 기타 용역계약특수조건 각 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
               바. 선금 정산서류 제출 : 전액 사용시 제출 

               사. 서류 제출 : 선금청구서, 세금계산서, 선금보증서  제출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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